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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부지검 김은성 검사, 통지도 없이 김현환(서부지검 2026형제7286호) 사건 서대문

경찰서에 이송했냐?

내용 오늘(5.6일) 서대문 김재훈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소리 불송치 결정(첨부자료)

받았다. 왜? 개소리인지에 대한 설명들

1. "기존 부설 주차장은 바리케이트 설치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용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주차장법 위반 아니다"에 대하여

한마디로 "민간인 주차 불편 없다"는 얼토당토아니한 횡설수설 및 법조문 이해 못하는

경찰의 무식함 드러낸 개소리

피의자 은평경찰서장 김현환은 바리케이트 설치하여 부설주차장 사용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1)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에 의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 의무를 내팽개쳤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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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에 의하면, 멀쩡한 부설주차장을 불법 건축물로 만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2. "고발인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한, 청사 현관문 왼쪽에 설치된 커피, 빵 등 제공

시설은

은평 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서 "완제품 취식에 문제없다"고 확인하였으니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에 대하여

(건축과가 아닌) 식품위생팀이 완제품 취식에 문제없다고 한 것이 불법 건축물 여부와

무슨 관계 있냐? 이걸 답변이라고 한 김재훈이 지능범죄수사팀 경감이란다. 이런

것들이 범죄 수사한다고 설치고 있으니 어이없다.

야, 김은성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경찰이 알아서 깔고 뭉개도록" 통지도

없이 이송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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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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